
별첨1  자율점검제 안내문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앞면)

요양(의료)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 안내

- 검사료 중복청구 관련 -

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(의료)급여

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스스로

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공포 2018.9.28., 시행 2018.11.1.)」 및 「요양·의료 

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-215호, 시행 

2020.9.24.)」에 따라,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

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(업무정지 또는 과징금)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.

 금번「검사료 중복청구」에 관한 자율점검은 ① 검사료의 산정기

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, ②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

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하여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확인 결과를 

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.

 이와 관련, 귀 원의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(    )년 (  )월

부터 (    )년 (  )월 진료분에 대하여 상기 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, 자율점검

결과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자율점검대상 통보서 받은 

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아울러, 궁금하신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로 
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뒷면)

1) 자율점검 방법

2) 자율점검 운영 절차

- [자율점검사항] 

  ① 검사료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

  ②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

- [대상기간] 

  ①  6개월: 기관별 반기별 상위기간에 해당하는 진료분

  ② 36개월: 착오청구 확인 시 2018.1.~2020.12.(36개월) 진료분 범위내 추가 점검

- [제출기한] 자율점검대상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

- [제출서류]

  ① 착오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

   · 자율점검결과서

   ·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진료기록부 및 사진,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등 

  ② 착오청구 환수 동의 관련 서류 제출 또는 자율점검결과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제출

  ③ 그 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[제출방법]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

        *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 불가

        * (주소)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

- [문의처]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

               김수진 팀장 (☎ 033-739-5902),  백승원 과장 (☎ 033-739-5934)

               윤소은 대리 (☎ 033-739-5936),  최현진 대리 (☎ 033-739-5937)

               황수진 대리 (☎ 033-739-5948),  한세진 대리 (☎ 033-739-5942)


